
사고감정은 공정하게!

쉽게 풀리지 않는 의료분쟁,

의료분쟁조정법, 이렇게 개정 됐습니다.

[조정 신청]	 환자의	사망,	1개월	이상의	의식불명,	장애인	복지법	제2조에	

	 따른	장애등급	제1급	중	대통령령으로	정하는	경우로	인해	

	 의료분쟁	조정을	신청하면		

[조정 개시]	 피신청인의	동의	없이	자동으로	조정절차가	개시되며	

[시행 일자]	 2016년	11월	30일	이후	종료된	의료행위에	의해	발생된	

	 의료사고부터	적용됩니다.

서울특별시	중구	후암로	110 서울시티타워	18층(상담센터)

Tel. 1670-2545   Fax. 02-6210-0199  www.k-medi.or.kr

의료분쟁 조정 · 중재 절차

의료사고 조사 

및 감정

조정절차 진행 

및 조정결정

조정결정 

동의여부 확인 

조정

절차 종료

조정절차 개시

피신청인 

참여의사 확인 
각하

조정 

신청·접수

상담

접수요건	불충족
환자의	사망,	

1개월	이상의	

의식불명,	장애

등급	제1급	중	

대통령령으로	

정하는	경우	

피신청인	참여의사	

확인	절차	생략

의료사고감정단이	사실조사,	

인과관계,	과실유무	등	

조사	후	감정서	작성	

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서	

감정서를	바탕으로	심리·판단

하여	합리적인	조정결정

신청인,	피신청인에게	

조정결정	동의여부	확인	

조정결정	동의여부	확인	후	

조정이	성립되어	절차	종료

조정절차	개시	

피신청인	불참의사	

접수요건을	검토	후	신청인에게	통보

무료상담	후	조정·중재	신청	

(환자	및	의료인	누구나	

신청	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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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달이 지나도 아버지 
의식은 돌아오지 않고... 
소송을 하고 싶지만, 
비용과 시간이 많이 
든다고 하던데... 

어머나!
병원에선
뭐래요?

아이고
아버지~

아! 그렇군요.

저런... 
불의의 사고를 
당하셨군요. 
의료분쟁 조정을 
신청해 보세요. 

의료분쟁조정

의료인이 조정절차에 참여할 
의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
없다고 알고 있는데요...  

환자의 사망은 물론 한 달 이상의 
의식불명, 장애등급 제1급 중 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
조정신청이 자동으로 개시됩니다.

너무 걱정하지 마세요~!
2016년 11월 30일 이후 종료된 
의료행위에 의해 발생된 의료사고는 
의료인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
자동으로 조정 개시가 되거든요.

이번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으로 조정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수행할 
수 있게 되었습니다. 신속한 분쟁해결로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
경제적 · 심리적으로 큰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됐어요.

여보, 아버지 수술이 
끝나고 회복실로 
들어가셨는데 갑자기 
의식을 잃으셨어...

한 달 뒤

분쟁조정은 신속하게!

새롭게 바뀐 의료분쟁조정법 

의료분쟁	조정절차	자동개시	대상은	

사망,	1개월	이상의	의식불명,	장애등급	제1급	중	대통령령으로	정하는	경우로	

의료사고	발생시	의료분쟁	해결	절차를	보다	신속하게	수행하여	환자	및	

보건의료인의	피해를	최소화하기	위한	제도입니다.	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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